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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 바다밭을 중심으로*1)

2)최현**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

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 

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

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

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

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

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 

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

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

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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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

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

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
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
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

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공동자원, 공동관리자원, 호혜, 공정성, 인간 생명 존중, 황금률, 제주도

1. 서론

지환경문제는 흔히 “공동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으로 비유된다.1) 이러한 접근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 하딘이 같은 제목의 글을 쓰면서 본격화되었다. 하딘은 목초지를 

공동자원의 예로 들면서, 목초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소를 방목

하게 되며 결국 그 목초지는 과도하게 이용됨으로써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하딘에 따르면 공동자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기에 합리적 

1) 공동자원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때때로 공동자원과 공동관리자원(common pool resources)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이 글에서 나는 두 자원을 명확히 구분한다. 독점정당성이 없는 자원이 공동자원이며, 

이 중 경합성이 있는 것은 공동관리자원, 경합성이 없는 것은 공개재(public goods)다. 곧 공동자원은 공동관리자원

과 공개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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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위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하

게 됨으로써 제한된 부양능력을 가진 공유지는 결국 황폐화된다는 것이다(윤

순진, 2002). 결국 자기중심적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 인해 공유지는 

비극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의된 상호강제(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딘을 비롯한 이후의 논의들에서 공동자원의 비극

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자원을 분할해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사유재산권

(private property right)을 부여하거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Choe and Yun, 2017; Hardin, 1968). 

이후 하딘의 주장이 큰 반향을 가지면서 생태인류학과 인구학, 법학, 정치

학, 윤리학, 지리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

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인용되었고 인용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Burger and Gochfeld, 1998). 한편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고갈, 서식지 파괴, 생물종의 멸종 등의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

함으로써 하딘의 주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는 공동자원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어 비극적 상황에 이르지 않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하딘을 반박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사회적 기제에 대해 

살피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오스트롬(2010)은 바로 공동자원을 사유화하거

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도 지역주민이 자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이해는 충분하거나 적절한 것일까? 오스트

롬이 지적한 것처럼 공동자원은 그 자원의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공동자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속성에 의해 공동자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이 글은 오스트롬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자원

이 지닌 자연적·물리적 속성 때문에 공동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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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속성 때문에 공동자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공동자원을 관리해온 사례를 통해 공동자원 관리를 지

배하는 원칙이 “황금률(the Golde Rule)”과 “인간존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 한다.2) 우선 2절에서는 공동자원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

로운 공동자원의 개념을 제안한다. 3절에서는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정당성

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는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2. Elinor Ostrom의 공동자원 비판과 대안적 정의

1) Ostrom의 공동자원 정의 및 그 한계

공동자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새뮤얼슨(Samuelson 1954; 

1955)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등대나 치안처럼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

서 그 양이 줄어들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화를 공개재

(public goods: 공공재라고도 함)라 정의했다. 그리고 이것을 음식이나 의복처

럼 사용에 따라 양이 줄어들어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유재(private 

goods)와 구분했다. 감소성(subtractability)과 배제가능성(excludability)이라

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자원을 학술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시도였다. 공개

재는 그 전에는 무료로(for free)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무료재

2)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己所不欲勿施於人)(뺷논어뺸, 위령공)”나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누가복음, 6장 31절)”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규칙이다. 

문화의 상대성이 운위되지만, 황금률은 인간사회의 보편적 윤리이며 규칙이다. 리쾨르(2005)는 황금률이 정의의 

원리와 함께 사랑의 원리(인간존중)를 포함한다고 본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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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goods)로 불렸다. 새뮤얼슨은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을 같은 것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란과 비판을 가져왔다.3)

오스트롬 부부(Ostrom and Ostrom, 1977)는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을 서로 

다른 특성으로 구분해서 자원을 사유재, 요금재(club goods: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줄어들지 않지만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공동관리자원, 공개재의 4 유형으로 구분했다(<표 1> 참조). 새뮤얼슨

이 구분했던 사유재와 공개재 이외에 공동관리자원과 요금재라는 2개의 새

로운 유형이 생겨났다. 배제가능성이 없는 자원인 공동자원(commons)을 감

소하지 않는(non-subtractable) 공개재와 감소하는(subtractable) 공동관리자

원(CPRs)으로 구분했다. 곧 오스트롬(2010)은 공동관리자원을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기 

어렵고(non-excludable), 한 주체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3) 예를 들어 뷰캐넌(Buchanan, 1965)은 감소성이 없는 자원도 배제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곧 

등대는 감소성이 없지만 선주들에게 등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배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면 등대는 

배제가능한 것이 된다.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등대를 세울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이윤을 노린 기업들이 

필요한 등대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배제가능(excludable) 배제불가능(non-excludable)

감소
(subtractable)

사유재(private goods):
음식, 옷, 가구, 자동차 등

공동관리자원
(Common Pool Resources):
하천, 호수, 지하수, 바다, 공기 등

비감소 
(non-subtracta
ble)

요금재(club goods):
케이블 TV방송, 판매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등

공개재(public goods):
치안, 인터넷, 일기예보, 공개 
소프트웨어(shareware) 등

출처: 오스트롬, 2010: 70-75; 이명석, 2006: 254; 최현, 2013a; 2013b; 2016; 최현·김선필, 2014; Choe and Yun, 

2017; Ostrom and Ostrom, 1977.

<표 1> 오스트롬의 자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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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subtractable)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 시설’이라

고 정의했다. 새뮤얼슨은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을 혼동함으로써 공동자원을 

감소하지 않는 공개재에 국한시켰지만, 오스트롬 부부는 감소하는 공동관리

자원을 공동자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배제불가능한 자원의 영역을 크게 확장

했다.

이러한 오스트롬의 정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자원 등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가 어려운 자원을 이론화함으로써 자원으로

부터의 배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은 하딘(Hardin, 1968)에 의해 하나의 공리가 된 “공동자원의 

비극”이라는 논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반드

시 사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스트롬의 연구는 다양한 반증과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김윤상, 2010; 윤순진, 2004; 2016; 이명석, 2006).

하지만 그 개념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오스트롬

은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이라는 자원의 물리적 속성을 자원의 분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시킨다(최현, 2013a; Choe and Yun, 2017; 

Euler, 2015). 곧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이라는 자원 자체의 물리적 속성보다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라는 사회적 속성을 자원의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했

다. 오스트롬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처럼 자원의 물리적 속성에 사로잡혀 자원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원이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이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 배제가능성과 감소성을 자원의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물리적 속성과 상관없이 사회적·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자원

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소

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는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물이 부족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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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경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은 돈을 낭비한다는 의미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반대 의

미일 것이다. 물이라는 자원의 이용과 관리 방식은 물리적 속성과 독립적으

로 사회적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공기는 호흡이나 연소에 의해 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감소성이 있지만 너무나 풍부해서 수천 년 이상 다투지 않고(경합하지 않고) 

독점정당성도(배제가능성도) 없어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점점 더 경합성을 띄는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으

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기를 지나치게 오염시키는 자를 인위적으로 배

제하는 것이 정당해졌다. 인류가 탄소배출권 등을 통해 공기의 관리규칙을 

만들려 하는 것은 바로 공기가 점점 더 경합성을 띄고 배제가 정당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캔에 담겨 상품으로 팔리는 공기 역시 경합성과 독점

정당성을 가진 사유재다(위성욱, 2017). 그 밖에도 자유재(free goods) 또는 

공개재(public goods)였던 많은 자원들이 인구의 증가와 사회관계의 변화로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을 가진 사유재나 요금재가 되었다. 오스트롬의 정의는 

같은 자원이 이처럼 역사적·사회적·공간적 변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두 번째 한계 역시 첫 번째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오스트롬의 정의

는 물리적·기술적으로 배제가능한 자원을 사유재와 요금재로 분류해서 일부

의 사람들이 사회적 정당성 없이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자원은 사유재

나 요금재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막을 수 있

는 기술만 있다면 어떤 자원이든 사회적 합의 없이 사유재나 요금재가 되어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스트롬

의 경험적 연구가 공동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의 공동자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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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제가능한 자원이 상품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어떤 

자원이 배제가능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

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 자원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제가능

성이 생긴다. 독점의 정당성이 작을 때 배제가능성 역시 작아진다. 

2)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 

코헨(1993)은 재산권에 대해 논하면서 자원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했다. 그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소유자와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물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권력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곧 한 사람의 권리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며, 사유재산권의 핵심은 항상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

의 사용을 금지·배제할 수 있는 권리였다는 것이다. 자연자원이든 인공자원

이든 자원과 인간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사물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원들의 물리적 속성이 

자원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자원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자원의 분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관계다.4)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어떤 사회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공개재도 요금재도 될 수 있으며, 같은 물도 사회적 조건

에 따라 사유재도 공동관리자원도 될 수 있다. 

4) 토지보다 지하수가 지하수보다 하천수가 더 쉽게 독점부당한 공동자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속성상 고정된 것이나 분할할 수 있는 것보다 유동적인 것이나 분할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물리적 속성을 고려해 사람들이 독점·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물리적 속성 그 자체로부터 독점정당성이나 배제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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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자원은 물리적·경제적으로, 다시 말해 사물의 속성이나 자원 

소유자의 입장에서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윤리학적·사회학적으로, 다시 말해 

사회적 인간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이 공동

자원인 것은 어떤 자원이 그 자체로 배제불가능성을 가졌거나 배제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 그것을 독점하면 잠재적 

이용자들이 생존하기 어렵거나 잠재적 이용자들을 배제해 독점하는 것이 도

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른 소유관계나 기술적 

배제가능성과 상관없이 어떤 자원을 독점해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벽을 쌓아도 배제가 쉽지 않다. 배제가능

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이 부당한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배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산과 들에 널려있는 경작되지 않은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땅 주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을 

막을 기술(폐쇄회로 등)이나 절도를 처벌하는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다. 오히

려 경작되지 않은 고사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손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제주

도민들의 상식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관 때문에 어떤 토지주도 채취를 막으려 하지 않았고 막을 수도 

없었다.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유로운 고사리 채취자를 막을 수 있

지만 지금까지 제주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나는 자원 자체의 자연적·물리적 속성인 배제불가능

성과 감소성을 근거로 인간의 자원을 분류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서 언급했

듯이 사회적 속성인 독점정당성과 경합성을 근거로 자원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나는 공동자원을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5) 제주와 한국에서 고사리는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특히 제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계나 인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채취(또 다른 의미의 독점)는 허락되지 않는다.



16 ECO 2019년 제23권 1호

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 시설’

로 그 중 경합성이 있는 자원을 공동관리자원으로 수정해 정의한다.6) 공동자

원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

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잠재적 이용자

들이 그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 자원을 독점적으로 관리·이용하는 것

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그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생산

하지도 개발·유지·보전을 전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유지·보전에 필요

한 부담을 지면서 함께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를 누군가가 배제하고 독점하

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7)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공동자원과 관련된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경험

적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생계자급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개인이나 집단

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인보우, 2012; 다나카, 2014; 사사오

카, 2014; 이시자키, 2014; 카토, 2014; 폴라니, 2009). 많은 지역에서 식수나 

6) 앞서 언급했듯이 오스트롬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감소성(subtractability)과 경합성(rivalry)을 혼동했지만 

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공기는 태초부터 감소성을 갖지만(연소나 호흡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줄어들지만), 20세기 이전까지는 경합성을 띄지 않았다. 감소성은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 제한되는데 

반해 경합성은 사물 자체의 속성을 반영하지만 기술 및 인구 등과도 연관된 사회적 속성이다. 오일러(Euler, 

2015)도 오스트롬의 공동관리자원 개념을 비사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오스트롬과 마찬가지로 비사회적 속성인 

감소성을 자원분류의 주요한 변수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7) 토니(1993)는 직업 활동이나 가계 유지를 위한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며 소유자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유지되는 

능동적 성격의 다양한 재산과, 자신의 직접적 활동과 무관하게 주어졌으며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지만 소유자에게 취득·착취·지배의 권력을 부여하는 수동적 성격의 다양한 재산을 구분하고 

전자는 ‘보호해야 할 재산(property)’이지만 후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재산(improperty)’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토지, 물, 햇빛, 광물 등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자연 자원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자연 자원에만 

그치지 않고 수로, 도로 등 공동으로 생산한 것과 상속된 재산이 포함된다. 재산권과 자연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최현(20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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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등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수는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오스트롬, 

2011).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더욱 더 많은 것들이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이 

된 한국에서조차 2000년 이후부터 지하수에 대한 사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

이 금지됐는데 이것은 인간 생존을 존중하는 사회적 상식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최현, 2013b).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더욱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다.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독점된 자연자원이 토지며, 자본주의 발전

에 따라 가장 먼저 상품화된 자연자원도 역시 토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토지의 독점에 비판적인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유

권을 정당화한 로크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가 경합성이 없는 경우에

만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크, 2011). 그런데 토지는 현재 

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가 된

다(최현, 2012). 절차상의 정당성을 근거로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는 노직의 

논리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근거로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는 일부 경제학자

들의 논리도 미흡하다(최현, 2012). 헨리 조지 같은 자유주의자마저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김윤상, 2011). 소유권의 중요성을 제기했던 많은 자유주의자들

이 토지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작자의 독점적 이용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경작이라는 

수고를 인정해서 독점적 이용을 보장했다면 토지를 개간·개발하거나 비옥도

를 유지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새로운 이용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회

적·도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오스트롬의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부당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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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대신 경합성을 공동관리자원의 특성으로 규정한다.8) 오스트롬은 사물

의 물리적 속성이나 기술적 한계, 비용으로 인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배제불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나는 오스트롬과 달리 사회적 

·윤리적 속성인 독점정당성(legitimacy of monopoly)의 정도가 자원의 분류기

준이라고 본다. 타인을 특정 자원으로부터 배제하고 그 자원을 독점하는 것

이 어려운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원을 독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공동자원은 독점의 정당성이 없거나 적은 

자원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독점할 정당성이 없거

나 적은 이유는 그 또는 그들이 자원을 형성·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자원을 혼자 힘으로 생산·개발한 자가 아니라

면 그 자원을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따라서 누구든 그 자원을 개발·
유지·보전하는 데에 따른 부담을 진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혼자 힘으로 생산·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잠재적 이용자가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독점이 

부당하다. 예를 들어, 오아시스를 개발·유지하는 사람들은 독점적 관리권을 

갖지만 대가로 지불할 것이 없는 나그네도 생존을 위해 오아시스를 이용하도

록 배려할 사회적·도덕적 의무가 있다. 

새로운 공동자원에 대한 정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남아있는 공동자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

의나 공정성 등에 비추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유화되어 독점

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을 다시 공동자원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정당화하는 논

리적 근거를 제시한다.9) 특히 경합성을 갖지만 독점의 정당성이 없는 자연을 

8) 오스트롬은 경합성과 감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서 구분해 사용한다. 

9) 사유화되거나 독점된 공동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commoning이라 부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Bollier and Helfrich, 2015; Kirw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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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할 수 없는 공동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구적 빈부격차를 줄이고 자연

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연을 개인이나 소수집

단,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공동자원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편익

을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하게 함으로써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더 많은 

지구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부유한 개발업자와 

빈곤한 자들이 공모해 자연을 수탈·파괴하기 때문에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빈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연으

로부터의 혜택을 나누어 줌으로써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 개발업자와 빈민의 공모를 깨뜨려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

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동관리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관리자원을 경합성이 크고 독점정당성이 없거나 부

족한 자원이라 정의한다. 독점정당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므로 사회적 조건

과 여론에 따라 변동한다. 그런데 앞에서 길게 설명한 독점정당성뿐만 아니

라 경합성도 사회적 속성이다. <표 2>에서 점선으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동

일한 자원에 대해서도 사회관계에 따라 독점정당성과 경합성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공기의 경우 인구가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었던 시기에는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인구가 늘고 공업의 발달

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경합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실 공기는 애초부터 감소성이 있었다. 다만 산업사회 이전까지

는 경합적이지 않았으나 점차 경합적인 자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자

원의 물질적 속성인 감소성과 사회적 속성인 경합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물리적 속성을 가진 자원이 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20 ECO 2019년 제23권 1호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3.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

제주해안 어업경영의 경우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해녀

들이 해조류와 전복, 소라, 보말, 성개 같은 해산물을 수확하는 바다밭에 초점

을 맞춘다. 바다밭의 관할권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의 

합의에 따라 마을별로 할당되었다. 마을 사이의 합의는 관습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관습을 잘 들여다보면 공동자원 관리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

게 정해진 바다밭의 경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가끔 마을 사이에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어촌계의 대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자연, 2018). 그것도 어

려울 경우에는 지방 정부와 법원이 차례로 분쟁해결자로 나서게 된다. 이러

한 분쟁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자원인 바다밭의 관리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합성 크다(high rivalry)

독점정당성 크다
(great 

legitimacy of 
monopoly)

사유재: 
가구, 자동차, 

휴대전화, 사치품 음심, 옷↓
→

토지, 집↑
↔

공동관리자원: 
지하수, 수리시설

독점정당성 작다
(little 

legitimacy of 
monopoly)

인터넷망↑
국립공원↑, 공기↑, 

치안↑, 국방↑

요금재: 
케이블TV방송,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인용 소프트웨어 →

공개재: 
공개소프트웨어, 지식, 

인터넷

경합성 작다(low rivalry)

<표 2> 사회적 속성에 따른 자원의 분류(화살표는 역사적 변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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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나는 근본적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원칙이 바로 바다밭의 관리에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은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존중)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마을 내에서 개인(또는 가구)이 마을의 공동자원인 

바다밭을 이용할 때도 적용된다. 마을들은 황금률을 반영한 지역의 규칙에 

따라 바다밭의 경계를 정하고 상호 강제한다. 마을의 공동자원 관리는 마을

회나 해녀회가 맡는데, 각 마을의 바다밭 이용 규칙 역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에 입각한다. 

마을에 귀속돼 있는 바다밭은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마을 해녀들은 자기 마을에 귀속된 바다밭에서만 물질을 할 수 있다. 

또 바람에 밀려 해변에 쌓인 해조류는 ‘올림이’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해 거름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바다는 마을 주

민들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바다에서 죽은 시신(屍身)이 바람에 밀려 해변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영장(永葬)’이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공동으

로 처리해야 했다. ‘갯닦음’도 하고 장례를 치러서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다. 

마을이 관리하는 해변에 올라온 시신을 치우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이 관리권

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었다. 

마을 안에서는 해안 정비와 공동 채취 등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해녀는 마을 바다밭에서 물질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오래된 관습법으로 현재

까지 통용된다. 바다밭이나 어장 등 공동자원을 이용할 권리는 이용자 또는 

이용 마을이 짊어진 책임과 의무의 대가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자원을 

선점한 사람들이 무한정 그 이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이라

는 정의의 원리에 따라 그 이용권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든지 재분배되었다. 하지만 늙은 해녀에게는 공동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를 면제하고, 잠수를 하지 않고도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얕은 바다밭(할망

바당)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해녀들이 할망바당에서 해산물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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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금한다(권상철, 2016; 김영돈, 2014). 리쾨르(2005)의 지적처럼 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 생존의 보장은 공정성과 황금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 일부다. 

이렇게 공정성과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원칙을 담고 있는 황금률에 따라 

공동자원을 관리해온 다양한 사례를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설

을 통해 제주도의 공동자원 관리가 공정성과 인간 생명 존중(호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용준은 한동리 허기호씨(남)로부터 

1975년 2월27일, ‘괴 범천총’이라는 인물에 관한 전설을 발굴했다. 그 전설은 

다음과 같다. 

‘범천총’은 광산(光山) 김씨로서 이름은 용우(用雨)다. 약 4백 년 전 구좌면 한동리 

‘굴미왓’이라는 집터에서 살았다. 키는 8척 장신(長身)인데다 눈은 쌍동공(雙瞳孔)

이이서 성을 내어 눈을 치켜뜨면 마치 호랑이 눈 같아 건장한 사나이도 기절해 버렸다 

한다. 한동리의 옛 이름은 ‘괴’요, 이 사람은 천총(千摠) 벼슬을 했기 때문에, 출생지, 

눈의 특징, 벼슬을 한데 묶어 ‘괴 범천총’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중략) 한동리는 

범천총 때문에 덕도 많이 보았지만 손해도 본 셈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동리와 

이웃마을 행원리(杏源里)의 경계 바다에선 해조류가 많이 난다. 그러나 당시는 이 

해조류를 잘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의 수입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바다는 

고마운 것이 못 될 정도가 아니라 귀찮은 것일 때가 많았다. 당시는 배(船)라고는 

커봐야 풍선(風船)이요, 따라서 파선이 되어 어부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죽은 시

체는 며칠 없어 바닷가에 떠올라 오는 것이다. 그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는 일은 그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마을의 책임이었다. 이 일은 귀찮은 일 중에도 귀찮은 일이었

다. 당시 행원리에 가까운 한동리 바다에 ‘쇠죽은이’라는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는 

꽤 넓어서 바람만 불었다 하면 시체가 몇 구씩 떠올랐다. 한동리 사람들은 이 시체를 

치우는 것이 고역이다. 범천총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루는 행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일로 이렌(여기로부터 여기는) 너네덜(너희들) 바당이니(바다이

니) 끊어 앗아라(가져라).”하고, 억지로 떼어 맡겼다. 세력에 몰려서 행원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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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못하고, 바다를 맡아 시체를 치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쇠죽은이’ 

바다는 행원 바다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날은 여기의 해조류 수입만도 몇 백만 원이 

된다. 행원리 사람들은 정말 전화위복(轉禍爲福)인 것이다(현용준, 2017: 230-273).

고광민은 행원리 주민 홍복순(1931년생, 여)으로부터 ‘쇠죽은이’ 또는 ‘더

벵이물’라고 하는 ‘바농여’부터 ‘생이코지’까지의 바다밭이 원래 한동리 소유

였다가 행원리의 바다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기

도 했다(고광민, 2012). 이 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자원의 관리에

는 책임이 따른다는 규범은 완력이나 위세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 단순히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900년(추정)에 건입

동 어촌계가 ‘가매팡’이라는 큰 바위에 마을 경계 표시를 한 내력이나, 1980

년대 지귀도 바다밭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건입동은 동쪽으로 화북동과 경계지점인 ‘가매팡’에서부터 서쪽으

로 삼도동과 경계지점인 ‘탑알’까지다.10) 원래 건입동과 화북동의 경계지점

은 가매팡에서 동쪽으로 약 1㎞ 떨어진 화북천이었다. 하지만 가매팡에 표를 

새겨 가매팡을 화북동과 건입동의 경계로 삼게 되었다. 경계가 건입동 쪽으

로 1km가량 옮겨진 것이다. 가매팡이라 불리는 커다란 바윗돌에는 현재도 

‘票, 庚子五月巾入上洞魚採契中書’라고 새겨져 있다(<그림 1>참조). 경자(庚

子)년 5월에 건입 상동 어채계(魚採契)가 표(票)를 썼다는 것이다. 경자년은 

1840년 또는 1900년으로 추정되며 어채계는 지금의 어촌계(漁村契)로 ‘가매

팡’을 경계로 표시한다는 뜻이다. 건입동은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으로 되

어 있다. ‘가매’는 ‘가마(釜)’ 또는 ‘가마(轎)’다. 표석 아래쪽에 둥그런 바윗돌

이 있다. 가마(釜) 모양의 ‘팡돌’이다. 팡돌은 넓적한 큰 돌이다. 그래서 가매

팡이다. 건입상동이 이 표를 이웃마을 화북동과 합의해 썼다는 이야기는 없

10) 제주에서 마을 경계는 대개 바다 경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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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아마도 화북동의 요구에 의해 세워졌을 것이다. 화북천에서 가매

팡까지 그 사이에는 곤흘·큰고래집·실내구석·모녀 등의 지명이 있다. 특히 실

내구석에는 시신이 자주 올라온다. 건입동 사람들은 시신 치우는 일을 화북

동 사람들에게 떠밀고 가매팡에서 별도천 하류까지의 바다밭을 포기했고 이

를 알리기 위해 가매팡에 표를 새긴 것이다(고광민, 2012; 고영철, 2004). 

현재는 행정구역상 화북동과 건입동의 경계를 살펴보면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계는 화북천이지만 하류는 가매팡이 경계로 되어 있다(<그림2> 참

조). 

출처: 고영철, 2004.

<그림 1> 가매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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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남동쪽으로 4.5㎞, 위미리에서 남서쪽으

로 6.5㎞ 지점에 있다. 1948년까지 이 섬

에는 10여 가호가 거주했다고 하는데, 현

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그림 2>참조). 

1970년대 후반까지 지귀도의 바다밭은 

서귀동(서귀포시 서귀동), 보목리(서귀포

시 보목동), 하효리(서귀포시 하효동), 하

례리(남원읍), 신례리(남원읍), 위미1리·2
리(남원읍) 일곱 마을의 공동어장이었다. 

그런데 1976년 위미리 어촌계장이 된 고

자연(1940년 출생)은 위미1리 주민인 이

우생(1910년 경 출생)으로부터 태평양전

쟁(1941∼1945)이 한창 벌어질 때, 지귀도에 올라온 일본 해군의 시신 세 

구(具)를 자신을 비롯한 위미1리 사람들이 수습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증언

에 따르면, 당시 일본 관리는 시신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지귀도 바다밭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 지귀도 주변 마을을 다녔다. 그런데 보목리는 

하효리로 떠밀었고, 하효리는 하례리로 떠밀었다. 하례리는 신례리로 떠밀었

고, 신례리는 위미리로 떠밀었다고 한다. 더 이상 떠밀 데가 없었던 위미1리 

사람들이 관(棺)을 만들어 배에 싣고 지귀도로 갔다. 시신을 관에 넣어 마을 

‘소롱콪’까지 옮겨 가매장했다. 몇 개월 후 일본 국방성의 관계자가 가매장했

던 시신을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위미1리 어촌계장 고자연은 이러

한 증언을 근거로 지귀도 어장이 위미리 단독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귀도의 어업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다. 하효리·하례리·신례리는 함께 어

장을 활용했던 역사를 근거로 위미1리의 주장을 거부했다. 특히 하례리는 

출처: 구글, 2018.

<그림 2> 화북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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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자기 마을에 속한 어장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

장이 지귀도가 어느 마을 관할인지를 확인해줘야 분쟁이 끝나는데, 확인을 

차일피일 미뤄 분쟁이 11년 정도 이어졌다. 위미1리는 태평양전쟁 때 시신을 

치운 일을 근거로 끈질기게 단독 관리권을 주장했다. 재판까지 갈 상황이었

는데, 행정당국이 확인해보니 일제 때 지귀도가 위미리에 편입된 것을 확인

하면서 위미1리가 지귀도 어장의 관리권을 갖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 정리

되었다. 다만 다른 마을 해녀라고 해도 그 때까지 지귀도에서 물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미1리 어촌계가 신분증을 만들어 줘서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고자연, 2018).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규칙을 통해 우리는 공동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가 재력, 위세, 폭력, 권력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거나 단순히 과거부터 이용

해 왔던 관행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출처: 구글, 2018.

<그림 3> 지귀도 주변 지도(붉은 선은 위미리 경계, 경계 안의 섬이 지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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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동자원는 독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주변 마을로부터 이용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했다.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연을 가꾸고 인간을 존중하는 활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마을이 바다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정성들여 매장하고 갯닦음(시

신이 떠오른 곳에서 하는 굿)을 통해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고 해안의 청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인간에 대한 예의다. 공동자원은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해변을 더럽게 버려둔 마을은 예의를 갖추고 해변을 깨끗하게 한 마을에 그 

해변과 그와 연결된 바다밭의 이용 권한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김영돈, 

2014).

마을 안에서 바다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가질 

수 있다. 마을 규정에 따르면, 15세에서 60(또는 65)세 사이의 해녀는 해초 

관리 작업과 같은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마을의 

바다밭에서 물질을 할 수 없다. 물질할 수 있는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얻어진다. 하지만 책임과 권리의 균형에도 예외가 있다. 

60(또는 65)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책임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마을 바다밭 

중에서 얕고 해산물이 풍부한 일부 지역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준다

(권상철, 2016; 김영돈, 2014). 이 규칙들은 노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결론

하딘은 공동자원의 비극이란 글을 통해 공동자원인 자연자원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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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을 비롯해서 이후의 많은 연구들은 상호 강제하는 규칙을 통해 자연을 

호혜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

만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

인 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

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또는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 공동관리자원(또는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은 변화한다. 곧 

공기처럼 경합성도 독점정당성도 없었던 자원이 산업화로 인한 오염으로 경

합성이 커지면서 현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통해 독점정당성이 인정

되고 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이용의 목적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공

개재인 공개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하고 요금재인 상업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V3(백신프로그램)는 공개

재로 간주되지만,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V3는 요금재다. 결국 

어떤 자원이나 재화가 가지는 속성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

고, 그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처한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 제주의 공동자원 

관리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독점정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공정성과 인간존중이라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이 제공한 자원이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의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

에는 개인적 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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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Choe and Yun, 2017)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
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 최현과 윤순진(Choe and Yun, 2017)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되며 그것

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공동자원이 가지는 독점부당성에 관한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자연자원을 선점한 것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

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

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사라져 가는 공동자원을 지키고 새로운 공동자원

을 형성하는데 활동을 정당화한다.

공동체 안에서 공정성과 인간존중이 공동자원 관리의 중요한 원리로 작동

하는 사례는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많은 지역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일본, 필리핀, 솔로몬제도 등다양한 지역의 공동자원 사례는 공동자

원의 이용권을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공

동작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면 이용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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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김영돈, 2012; 다나카, 2014; 오스트롬, 2011). 또 공동체 내부

의 노약자나 남편을 잃은 가족에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자원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사례도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다(라인보우, 2012). 

하지만 제주의 바다밭 관리 사례처럼 공정성과 인간생명의 존중의 원리(다시 

말해 황금률)가 공동자원의 이용권을 관리하는 원칙으로 마을공동체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것은 오스트롬(201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공동자원 연구가 공동자원이 지속되기 위한 조

건에 대해서만 연구했을 뿐 공동자원이 발생한 조건과 공동자원의 관리권을 

규제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가 

제시한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은 사유화된 공동자원이나 지금까지 공동자원

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들 공동관리(commoning)하려는 운동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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